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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‘부모찬스’ 채용 등 
부정청탁 금지

○ 국민권익위, ｢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｣ 및 ｢공직자의 
이해충돌 방지법｣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 - 채용‧협찬‧후원 요구 등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도록 규정
 -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위해 고위공직자 본인‧배우자‧직계존비속이 대표인 

업체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…이해충돌 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지원 근거 마련
【관련 국정과제】16-1.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

□ 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, 이하 국민권익위)는 ｢부정

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｣(이하 청탁금지법) 일부개

정안과 ｢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｣(이하 이해충돌방지법) 일부개정

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. 

   이번 개정안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‘16-1. 반부패 법률 강

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’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부정청탁 근절과 
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

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. 

□ 청탁금지법 개정안에서는 ▲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청렴성을 

제고하기 위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채용·협찬 요구 등 10가지 

유형의 부정청탁 금지행위 신설, ▲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

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, ▲신고 방해·신고 취소 강요·신고자 비밀

보장의무 위반·보호조치 미이행·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

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.



□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에서는 ▲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

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, ▲고위공직자 자신‧배우자 또는 

고위공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임용 

후 30일 내 소속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해충돌 위반행위를 예방

하고자 하였다.

   아울러, ▲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에 대한 비실명 대리신고의 법적 

근거를 마련하고, ▲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거나 비실명 대리

신고에 대한 조사, 쟁송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

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신고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.

□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국민권익위 누리집

(www.acrc.go.kr)에 공개하고,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

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.

    ※ 청탁금지법 입법예고 기간 : 2026. 1. 28. ~ 2026. 3. 10.

    ※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 기간 : 2026. 1. 30. ~ 2026. 3. 31.

□ 국민권익위 민성심 부패방지국장은 “이번 법률 개정은 공직사회의 투

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

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

라고 밝혔다.

  <별첨1> ｢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｣ 일부개정법률안

  <별첨2> ｢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｣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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